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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, 전국 모든 공공기관과의 계약
체결을 금지시키는 부정당업자의 제재 처분을 받는다.

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1,000만원 이상 공사의 시공사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업체의 상호와 표자, 수

의계약 사유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.

또한 그 동안 수의계약 위주로 추진되던 재해복구사업도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.

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21일 시행된 수의계약 상과 시공사 선정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의계약

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이는 지난 8월 시행된 <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>의 후속 조치이다.

행정자치부는“그 동안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시비, 늑장∙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, 이 같은 수의계약

제 개선방안을 마련하 다”고 밝혔다.

이에 따라 연간 10만 5,000건에 17조 8,000억원(2003년 기준)에 이르는 지자체의 계약 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(건

수 68.7%, 7만 2,623건)과 금액(24%, 4조 2,000억원)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.

행정자치부는 우선 1,000만원 이상 공사와 500만원 이상 물품∙용역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상자의 상호,

표자 성명, 업소재지, 수의계약 사유와 계약금액, 계약이행 기간 등을 월별로 인터넷에 1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 다.

안세경 재정경제팀장은“현재 129개 지자체(51%)가 자율적으로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나, 내년부터는 모든 지자

체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”고 설명하 다.

이와 함께 수의계약 상∙시공자 선정기준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하 다.

특히 1,000만원 이상 공사(물품∙용역 등은 500만원)를 수의계약하는 경우 이 사실을 인터넷에 공지하고 희망하는 업체로부터

인터넷으로 견적서를 제출 받아 심사기준(기술능력, 가격, 시공여유율 등)에 따라 적정성을 심사,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 다.

특별한 사유로 1억원 이상 공사를 수의계약할 경우에도 수의계약 상 여부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

결정해야 한다

안세경 팀장은“하자 구분 곤란이나 2인 이상 시공 때 혼잡성 등 기존 수의계약 상 범위에 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

계획임”을 밝히고“특히 하자책임 불분명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사업에 해 하자도를 검증, 수치화해 수의계약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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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”이라고 설명하 다.

또 행정자치부는 재해복구공사의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 다.

행정자치부는“그 동안 매년 발생하는 긴급재해복구공사는 긴급하다는 이유로 무더기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시비와 예산

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”며 이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, 적절한 금액으로 계약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의 <개

산계약제도>를 도입하기로 했다“고 밝혔다.

또한 연초에 미리 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<연간 단가계약제도>도 도입한다.

이는 그 동안 맨홀 보수나 하수도 보수 등 제한적인 시설사업에 연간 단가제를 운 하던 것을 확 한 것으로, 건설업체들

은 연초 해당 지자체가 제시한 공종별 단가를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.

낙찰자로 선정되면 추후 긴급한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며, 공사비는 사후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다.

행정자치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의계약방식보다 2개월 이상 시공이 앞당겨지고 우수업체 선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분

석하 다.

또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의원의 직계존∙비속, 리인 등과의 수의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.

지자체장이나 지자체 의원의 배우자, 그들의 직계존∙비속, 이들의 자본금 합산액이 50% 이상 사업자, 본인의 계열회사

등도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된다.

행정자치부는“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전국 모든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을 금지시키는 부정당업자

의 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”고 밝혔다.

한편 행정자치부는“이번 수의계약제도 개선으로 그 동안 지자체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 왔던 방식이 객관

적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의계약 비율이 현행보다 크게 낮아지고 계약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”이라고 전망하 다.

정책자료

국가와 지자체 계약실적(2003년)

구 분
지자체국가기관

금액(억원)금액(억원) 건 수건 수

계 62,208 138,122 105,703 177,575 

소 계 33,966 90,565 61,781 150944

10억 미만
33,094 16,405 60,580 71,395

(97.4%) (18.1%) (98%) (47.3%)   

10억 이상 ~ 50억 미만
656 11,538 963 30,281

(1.9%) (12.8%) (1.6%) (20%)    

50억 이상 ~ 100억 미만
78 4,831 120 9,164

(0.23%) (5.3%) (0.2%) (6%) 

100억 이상 ~ 1000억 미만
108 24,946 107 25,184

(0.32%)   (27.5%)  (0.18%) (16.7%)  

1000억 이상
30 32,845 11 14,920

(0.15%) (36.3%) (0.02%) (10%)    

용 역
8,701 19,919 18,609 17,391

(31.9%) (53.4%) (68.1%)  (46.6%)         

물 품
19,541 27,638 25,313 9,240

(43.5%)   (74.9%) (56.5%)   (25.1%)

공 사


